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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

  행법은 ‘아동‧청소년이용음란물’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

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

소지한 자에 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는 등 「형

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음란물’의 제작‧배포 등에 한 처벌기 보

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 을 가지고 있음.

  이는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」이 아동·청소년 상 성

범죄의 처벌과 차에 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

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·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

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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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지만 행법의 경우 ‘아동‧청소년이용음란물’을 정의하는 데 있어 

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‘가상의 창작물’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

시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

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

황이 발생함. 즉 가상의 아동‧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

한 가 처벌은 실존 아동‧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‧청소년을 성범

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.

  이로 인해 ‘아동‧청소년이용음란물’과 련하여 강력한 처벌기 을 

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처벌과 범죄자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음. 

  아울러 ‘아동‧청소년이용음란물’의 범 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

포함되는 것과 련하여 창작자들을 심으로 표 의 자유와 창작의 

자유를 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 을 해한다는 비 이 제기됨

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 한 창작의 자유를 보

장할 필요가 있음.

  이에 ‘아동‧청소년이용음란물’의 정의를 “아동‧청소년이나 실존하는 

아동‧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 물이 등장하여 성

 행 를 하는 내용을 표 하는 것”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

하고자 함. 

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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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”을 아동·청소년 는 실존하는 아동·청소년

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 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거나 그 밖의 성  행 를 하는 내용

을 표 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는 컴퓨터나 그 밖의 

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 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

5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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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 제       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의 “아동·청소년으로”를 “실존하는 아동·청소년으로”로 한

다. 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 용례)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의 행 에 하여도 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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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   안 수  정  안

제2조(정의) 1. (생   략) 제2조(정의) 1. ( 행과 같음)

2.～4. (생   략) 2.～4. ( 행과 같음)

5. “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”이

란 아동·청소년 는 아동·청

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

있는 사람이나 표 물이 등장

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행 를 하거나 그 밖

의 성  행 를 하는 내용을 

표 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

오물·게임물 는 컴퓨터나 

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

상· 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

말한다.

  5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실존하는 아동·

청소년으로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6.〜8. (생  략) 6.〜8. ( 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 비표


